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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개선방안
(성남시를 심으로)

1)

조항웅, 한웅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장애인의 근권 보장에 한 세계  심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이하 편

의증진법)｣이 제정되어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그 부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근권을 부여하 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 확보를 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 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교통약자

의 이동권 증진을 한 체계  시스템 마련이 실하며, 한 편의증진법은 

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 이지만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한 종합

인 고려 없이 개별 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 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하 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한 국가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 됨으로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05.1)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을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한 법  근거를 마련하 으며, ｢교통약자 

조항웅：서울산업 학교 철도경 정책학과 박사과정, (주) 신기술단 표이사, ung8932@hanmail.net, 

직장 화:02-579-4030, 직장팩스:02-579-4032

한웅구：성남시 교통기획과, huksky@korea.kr, 직장 화:031-729-3653, 직장팩스:031-72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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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 역시장․시장 는 군수가 수

립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한 기본계획의 

사례를 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정책방향, 이동편의 증진을 

한 부문별계획의 문제   앞으로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개선방안에 

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행과정

일반 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크게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

정, 교통약자 황조사, 부문별 문제   개선방안, 투자재원  조달방안

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그림 1> 과업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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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수립 차

차 내용 비고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특별시장 역시장 시장 는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5년 단 의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법 제7조 제①항)

▼

의․의견

청취

•시장 는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미리 계 교통행정기 과 의 (법 

제7조 제③항)

•주민  계 문가의 의견청취→제출된 의견서

의 반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열람기간이 종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시행령 제7조 제②항 제③항)

•의견청취를 해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

역시시 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지역을 주된 보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14일 이상 

열람(시행령 제7조 제①항)

▼

심의

•특별시장 는 역시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증진계획 수립시에는 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 

원회 심의(법 제7조 제④항)

▼

제출

•시장 는 군수가 입안한 경우：도지사

(법 제7조 제⑤항)

•특별시장 는 역시장이 입안한 경우：국토해

양부장 (법 제7조 제⑤항)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제출

시 첨부서류(시행령 제8조)

- 주민 계 문가 의견청취 결과

- 계교통행정기 과의 의 결과

▼

의견 제시

•국토해양부장  는 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계획 제출받은 때에는 앙도시교통 

정책 심의 원회 는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는 군수에게 

의견 제시(법 제7조 제⑥항)

▼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시장 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받은 

의견을 반 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을 확정하고 고시(법 제7조 제⑦항)

▼

변경

•시장 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 (법 제7조

제⑧항)

▼

연차별시행

계획수립

•시장 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집행하기 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 

(법 제8조 제①항)

•시장 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령 제10조 제①항)

• 년도 시행계획 추진실 을 매년 1월말까

지제출(시행령 제10조 제②항 제③항)

- 시장 는 군수：도지사(도지사는 년도 

시행계획 추진실 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 에게 제출)

<그림 2> 계획수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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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추진 략  실행계획

시각

장애인

•교통수단：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 확 (10 ),택시카드제  쿠폰제도 도입

(door to door서비스증 )

•여객시설：버스정류장 음성안내, 국문  문방송, 버스터미  자유도시설  

음성안내시설 설치

•도로 보행： 형  선형블럭의 연속성 개선, 횡단보도 음향안내시설(교통약자보호 

신호기), 보도상보행장애물 제거, 단차제거  차량진출입구 개선

청각

장애인

•교통수단：차량내 자문자 안내시설, 행선지 3면 LED설치

•여객시설：버스정류장 교통LED안내표지

•도로  보행：횡단보도잔여시간표시기 확

지체

장애인

•교통수단： 상버스의 확 (2011년40%), 장애인복지택시확 (55 ), 복지버스 

확   노선 확 (총 5개 노선)

•여객시설：버스정류장 단차제거, 도시철도 승강장과 열차와의 폭조정, 지하철역사 

수직시설 확

•도로 보행：육교  지하보도의수직시설 확 , 보도턱낮춤, 경사로조정  교행구간 

계획 (50m), 보도상 보행장애물 제거, 차량진출입구 개선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교통수단：지하철역사수직시설확 ,복지버스확   셔틀버스노선확 (총 5개 노

선), 장애인복지택시이용 (65세 이상 고령자)

•여객시설：버스정류장 안내시설 정비

•도로 보행：노인보호구역지정,육교  지하보도수직시설 확 , 보행횡단시간조정 

(0.8m/s), 보행안 시설 확

<표 1> 교통약자 유형별 추진 략

Ⅱ. 본론

본 장에서는 교통약자 추진목표, 투자우선순 검토, 부문별 교통약자 문

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 다.

1. 성남시 교통약자 추진목표 설정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상검토

교통약자를 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물은 크게 교통수

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로 구분할 수 있다.

-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 , 도시철도  철역사, 철도역사, 공항터

미 , 항만(여객선)터미 , 버스정류장

- 도로(보행환경)：도로법상의 보도, 지하도, 육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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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 수 소분류 종합 수 종합순

교통수단 46.13

일반버스：48.8 6순

상버스：14.1 1순
도시철도：75.1 10순

교통시설 49.86

버스정류장：31.0 2순

여객터미 ：56.2 9순
지하철역사：62.4 8순

도로시설 44.65

분당구 보행환경：61.9 7순

분당구 육교/지하도：46.6 5순
수정, 원구 보행환경：34.8 3순

수정, 원구 육교/지하도：35.3 4순

<표 2> 성남시 투자우선순  분석

교통약자종류 내용 비고

지체장애인
•버스이용자의 편의증진을 한 상버스 확  시

•보도의 연속성확보, 보도턱낮춤, 보도상 보행장애물제거

•버스수단 분담율：

23.5%

•보행환경 불만족

시각장애인
•Doot to Door 서비스를 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확

• 형  선형블럭의 연속성, 음향안내시설 확 설치

•이동의 제약 

보행환경 불만족

청각장애인
•차량내 자문자 안내시설  3면 LED 안내시설

•횡단보도 잔여시간 안내기 확
•안내시설 미비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지하철 역사 수직시설 확 , 복지버스  셔틀버스 확

•노인정비구역 지정, 육교  지하보도 수직시설 확

•보행환경  수직

시설 불만족

<표 3> 교통약자 분류별 우선순

2) 교통약자 추진목표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비 을 달성하기 해 ｢교통약자 이

동편의증진을 한 시설개선  공 확 ｣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한 이용 만족도 향상｣, ｢정보체계 구축  교육, 홍보를 통한 리체계 개선｣

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 으며, 개별 시설물 주의 이동편의시설 정비에서 

벗어나 선 (線的), 면 (面的)시설 정비로 환하고, 교통이용 정보제공을 

통해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 장애구간이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2. 투자우선순  검토

투자우선순  분석결과 가장 시 한 것은 상버스 확 가 1순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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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수정․ 원구의 보행환경  

육교보도, 지하보도 개선 순으로 분석되었다.

3 문제  개선안 검토

본 장에서는 황조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교

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상의 문제 을 분석하 으며, 이동편의시설의 추진  

리체계상의 문제 , 교통약자별 문제 , 성남시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에 하여 검토하 다.

1) 교통수단

① 도시철도  특별교통수단

본도시철도의 교통수단의 경우는 8호선  분당선은 수직손잡이 치 부

합, 훨체어 용공간 부 합등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문제 개선안

만족도결과

• 체만족도：44.

- 교통약자 만족도：29

- 일반인 만족도：60 •도시철도 련 시행주체와 의하여 

개선 필요

• 재 장애인 복지택시  시각장애인 

복지택시 13 를 총 70 계획

•장애인 복지택시 카드 지원

•장애인 복지버스 노선 3개 추가

도시철도

•8호선 차량

- 휠체어 용공간 부 합(일반객차)

- 수직손잡이 치 부 합

•분당선 차량

- 교통약자좌석 부 합

  (철도차량, 휠체어설치 객차)

 - 수직손잡이 치

<표 4> 도시철도  특별교통수단 문제   개선방안

② 버스

한 노약자  장애인석의 경우 일반인이 이용이 많았으며, 일반인의 비

조, 훨체어 용공간에 일반인 상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등이 부담

스러운것도 문제 으로 분석되었으며, 훨체어 승강설비부족, 장애인 근기

능표시 부족등이 94%로 분석되었다.



교통 기술과 정책, 제6권 제2호, 2009년 6월 15

구분 내용 개선안(2011년)

만족도결과

•일반버스 체만족도：39

- 교통약자 만족도：38

- 일반인 만족도：40

• 상버스 체만족도：33

- 교통약자 만족도：35

- 일반인 만족도：30

• 상버스 40% 확보

•장애인 근시설 확보

•국문  문 방송시설 확보

•성남 로  앙로등 교통약자가 많

이 거주하는 노선을 심으로한 상

버스 노선계획
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부족：94.1%

•장애인 근가능표시 부족：94.3%

(휠체어 용공간 설치 요망)

•자동 안내방송 시설부족：77.4%

•수직손잡이 부족：17.7%

<표 5> 버스수단 문제

2) 여객시설의 문제

① 버스정류장  버스터미  문제

버스정류장의 시설  음성안내 미설치, 자안내미설치가 99.8%로 분

석되었으며, 형  선형블럭,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94.0%가 미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내용  개선안

만족도

• 체만족도：24

- 교통약자 만족도：18

- 일반인 만족도：30 •성남시 BIS계획과 연계하여 

265개 버스정류장 개선  주변 

교통약자 연계시설 개선

•버스터미 내 자유도블록, 음

상안내시설, 유도안내표지 , 피

난시설안내표지  설치

버스

정류장

•음성안내 99.8% 미설치

• 자안내 99.8% 미설치

• 형  선형블럭( 자블럭)97.9% 미설치

•보도의 차도와 높이 차이 94.0% 미설치

•동선의 분리 46.3% 미설치

• 기시설(방설시설, 쉘터) 43.4% 미설치

•안내시설부착 치  34.0% 미설치

<표 6> 버스정류장 문제

②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체만족도가 40 으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약

자의 만족도는 26 , 일반인의 만족도는 52 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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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철도역사의 이동편의

시설의 문제 은 경사로 미설치 62.1%, 주출입구 59.1%  에스컬 이

터 미설치가 41.4%로 분석되었다.

구분 내용 개선안

만족도

• 체만족도：40.

- 교통약자 만족도：26

- 일반인 만족도：52
•엘리베이터13개, 에스컬 이터 23

, 장애인개찰구 10개소등 교통 약

자 련 개선

•도시철도 련 시행주체와 의하

여 개선필요
도시철도역

•장애인 용주차지역 10.7% 미설치

•경사로 62.1% 미설치

•주출입구 59.1% 미설치

•안내표시 45.8% 미설치

•에스컬 이터 41.4% 미설치

•장애인 용화장실 23.8% 미설치

•복도  통로 37.5% 미설치

<표 7> 도시철도 역사 문제

③ 도로시설

보행환경의 경우 기타보행환경에 한 불만족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만족도를 살펴보면 횡단보도는 23 , 지하보도  육교는 25 , 

기타보행환경은 11 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내용 개선안

만족도

결과

•횡단보도 체만족도：23

- 교통약자 만족도：15

- 일반인 만족도：28

•지하보도/육교 체만족도：25

- 교통약자 만족도：12

- 일반인 만족도：37

•노인보호구역 4개소 개선

•교통약자 이동경로 개선

- 2008년 9개소

- 2009년 12개소

- 2010년 18개소

- 2011년 12개소

•보행환경 개선

- 2008년 6개소

- 2009년 7개소

- 2010년 7개소

- 2011년 5개소

•육교  지하보도 17개소 개선

보도시설

• 자블럭 74.7% 미설치 

•차량진출입부 38.5% 미설치

•보도의 유효폭 33.1% 부족

•턱낮추기 11.6% 미설치

<표 8> 보행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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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진  리체계상의 문제

추진  리체계상의 문제 들을 살펴보면 이동편의설 련자료  모

니터링체계의 미흡, 교통 련 종사자 리의 문제, 상버스 부족  

련정보제공 미흡, 특별교통수단 리문제   교통약자에 한 정보제공체

계 미흡 등의 문제 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문제

이동편의시설 

련자료 

모니터링체계

미흡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한 기 데이터  이동패턴 악이 어려움

- 종합 인 이동편의시설의 련자료 수집이 아닌 부분 인 자료수집

- 지속 인 리를 하기 한 모니터링체계가 미수립

교통 련

종사자 리

문제

- 교통 련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한 인식 미흡

- 버스 운 기사에 한 소양교육 미흡(난폭운 , 무정차 등)

상버스 부족 

 련정보 제공 

미흡

- 상버스 보유 수 조( 재 36  확보)

-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교통약자의 이용의 

어려움

특별교통수단 

리 문제
- 특별교통수단의 부족

교통약자에 한 

정보제공체계 

미흡

- 교통약자에 한 교통 이용정보가 부족

- 교통약자를 한 정보가 종합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 으로 이루

어져 체계화된 정보제공의 어려움

- 일반교통정보와 함께 이용 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의 

안내정보시설 제공 등 맞춤형 정보시스템의 부족

이동지원센터 

부재

- 성남시에서는 교통약자에 한 지원을 종합 으로 처리하고 리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성남시는 재 성남시장애인복지 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

개발계획시 

교통약자 편의

시설지침 부재

- 성남시의 특수성(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개발계획시 교통약자에 한 

지침이 필요함.

<표 9> 추진  리체계상 문제

5) 성남의 입지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  분석

① 성남시 구시가지 경사문제

개발이 매우 양호한 경사도 5% 미만의 토지가 39.7㎢ 로서 체의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도 5% ∼ 10% 미만의 완경사지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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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보행환경

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성남시의 입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사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반인  교통약자의 통행에 큰 불

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면 (㎢) 구성비(%) 비고

계 141.72 100.0 -

5%미만 39.70 28.0 -

5∼10% 24.10 17.0 -

10∼20% 38.30 27.0 -

20%이상 39.62 28.0 -

<표 10> 성남시 경사율별 면   비율

성남시의 수정구  원구의 경우 경사도가 6%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

어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해 경사로에 한 책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② 성남시 재개발계획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계획이 26개구역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계획이 있

어, 향후 도로  보행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단되며, 재 

2010년 내에 완공되는 재개발지구는 12개 지구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교

통약자에 한 개선시 성남시 재개발을 고려하여 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구분 구역

수정구

(총 14개소)

 - 신흥1구역 - 신흥2구역 - 신흥3구역

 - 태평1구역 - 태평2구역 - 태평3구역

 - 태평4구역 - 수진1구역 - 수진2구역

 - 단 구역 - 산성구역 - 건우아 트

 - 신흥주공아 트 - 미도아 트

원구

(총 12개소)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1구역 - 2구역

 - 상 원2구역 - 상 원3구역 - 은행1구역

 - 은행2구역 - 도환 1구역 - 도환 2구역

<표 11> 성남시 구별 재개발 계획  진행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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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선이동축 확보방안 개념도

6) 교통약자 이동경로 실태조사

본 과업과 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실제 인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하기 해 성남시 일 를 상으로 장애인  기타교통약자의 

주요 이동경로를 악하고 실태를 조사하 으며,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

에 의뢰를 하여 지체장애인과 함께 성남시 주요 이동경로를 조사하 다.

수단 이동경로 문제

보 행

분당구

•횡단보도 턱낮추기 미흡

•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한 볼라드 불량  미설치

• 자블록 미설치, 보도 연속성 결여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부재, 보도 불법차량으로 인한 보행 침해

•불법 보도 용물로 인한 보행불편, 장애인 용주차구역의 부재

성남시 

구시가지

(수정구, 

원구)

•횡단보도 턱낮추기 미흡,

•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한 볼라드 불량  미설치

• 자블럭 미설치, 선형블록 연속성 결여

•보도 연속성 결여,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부재

•차량 유출입부 보도 턱 낮춤  색상 기 미달

•보도 불법차량으로 인한 보행 침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  미 합

•불법 보도 용물로 인한 보행불편

•보행자작동신호기 미작동

•장애인 용주차구역의 부재

<표 12> 성남시 주요이동경로 실태조사 황

7) 교통약자 간선이동축 확보방안

성남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향후 개설될 신분당선, 지하철 8호선,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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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동 축을 간선이동 축으로 설정하고 여객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상되

는 5개역을 허 [Hub]역으로 설정하 으며, 설정된 허 [Hub]역을 심으

로 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집  배치하여 환승이 되도록 계획하 다.

4. 성남시 교통약자 부문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한 결과 교통수단은 311.1억원, 여객시설은 

406.8억원, 도로시설은 219.1억원, 이동지원센터  홍보부분은 9.8억원

으로 총 956.9억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비고

교통수단

버스 335.0 1,006.0 1,341.0 671.0 3,353.0 민간투자

상버스 2,200.0 6,500.0 8,600.0 5,600.0 22,900.0

도시철도 - - - - -

특별교통수단 - 1,346.8 1,812.2 1,703.2 4,862.2

소계 2,535.0 8,852.8 11,753.2 7,974.2 31,115.2

여객시설

도시철도역사 8,720.0 11,440.0 8,720.0 6,330.0 35,210.0

버스정류장 860.0 1,780.0 1,780.0 880.0 5,300.0

버스터미 34.0 51.0 51.0 34.0 170.0 민간투자

소계 9,614.0 13,271.0 10,551.0 7,244.0 40,680.0

도로시설

보행우선구역 - - - - - 민간추진

노인보호구역 - 233.0 195.0 806.0 1,234.0

보행환경조사개선 344.0 436.0 335.0 214.0 1,329.0

이동경로조사개선 313.0 263.0 190.0 64.0 830.0

육교  지하보도 - 4,012.0 10,052.0 4,022.0 18,086.0

교통약자 보호신호기 - 440.0 450.0 550.0 1,440.0

소계 657.0 5,384.0 11,222.0 5,656.0 22,919.0

이동지원

센터  

홍보

이동지원센터 - - 450.0 - 450.0

모니터링계획  홍보 120.0 120.0 120.0 120.0 480.0

유지 리비 - - - 50 50

소계 120.0 120.0 620.0 120.0 980.0

합계 12,926.0 27,627.8 34,146.2 20,994.2 95,694.2

주:도시철도차량은 분당선과 8호선 모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100%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함.

:버스수단, 버스터미 은 사업주가 개선하는 것으로 함.

:도시철도역사 개선은 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의 비용을 50:50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용하며,  

 기타 개선사항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계획함.

<표 13> 연차별 투자계획 종합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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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목 은 교통약자가 안 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를 차

별없이 안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한 기본계획의 사례

를 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정책방향, 이동편의 증진을 한 

부문별계획, 법 제도의 정비방안의 문제   앞으로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문제 에 하여 분석하 다.

첫째, 교통약자 증진계획을 추진하는 조직화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시 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련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

진 비용 비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해서는 교통

약자 증진계획의 련업무를 통일화하고 담할 수 있는 조직이 시 하다.

교통약자 등 련 지침․편람통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련 정기

인 기 자료 수집  리, 지속 으로 이동편의시설 정비사업을 모니터

링 하도록 해야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련 업무가 담조직 없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 성을 해서는 이동지원센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담부서등이 시 하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성남시의 경우 2011년 1차 목표연도까지 약 950억원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그  버스  버스터미 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 함에 따라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 920억원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

나, 실질 으로 이미 년차별로 투자계획이 수립된 이후라 추경 산을 이용

한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철도  철도 련 개선 안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철도  도시철도의 수단, 시설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제  개선안을 도출하 지만, 실질 으로 철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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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철도시설공사가 시행주체이

므로 지자체가 의하여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질 으로 도시내의 

통행수단 에서 도시철도의 수단의 비 이 크며, 역  간선이동축 확보방

안을 해서는 철도  도시철도에 한 체 인 교통약자에 한 연계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넷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산 복성 방지  효율성을 

하여 Universal Design 필요하다.

Universal Design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구축’의 개념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으로 구

축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교통 련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약자를 포

함한 일반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물의 Design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심으로 살펴보았

으며,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체 으로 총 하여 추진할수 있는 이동지원센

터  부서의 필요, 투자재원마련, 도시철도  철도 련 개선계획의 연계성, 

Universal Design의 도입등을 검토하 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계획의 일 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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